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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본 연구는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안심소득제가 수혜자의 경제 자립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력을

밝히는데 목 을 갖고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성인 가구주 650명을 상으로 안심소득제 련

측정변수를 용하여 SPSS 23 통계 로그램을 통해 실증분석 하 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안심소득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는 경제 자립에 유의 인 향을 미쳐 채택되었으며, 경제

자립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력은 기각된 반면, 안심소득제의 사회부조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력은

채택되어 각 요인에 따른 향력의 차이를 보 다. 이 같은 결과는 안심소득을 한 지원으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가 경제 자립에는 정 인 도움이 됨을 의미하고 생활만족까지에는 제한을 갖고 사회부조만 채

택되어 실업 여, 국민연 , 장기요양 보조 , 건강보험이 실질 인 경제 자립에 도움이 됨을 시사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안심소득제의 도입을 통한 수혜자의 경제 자립을 돕는데 안심소득제가 매우 유용함을 시사하고

이를 통한 생활만족까지 충족하는 데는 다소 거리감이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중심어 :∣사 보 도∣안심 득 ∣사 보험∣사 ∣경  립∣생 만 도∣

Abstract

This study is empirically intended to look into the effects of safety income system on
recipient’s economic independence and life satisfaction under the social security system. To
achieve this, a survey was carried out to 650 adult householders benefiting from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e SPSS 23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to apply measurement variables
related to the safety income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social insurance and the social assistance of safety income system were adopted, having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conomic independence. The effect of economic independence on life
satisfaction was rejected, while the effect of social assistance on life satisfaction was adopted,
showing a difference in the effect of each factor. The findings imply that social insurance and
social assistance with support for safe income can be a positive help for economic independence,
and unemployment benefit, national pension, long-term care subsidy and health insurance can
help to achieve real economic independence, adopting only social assistance with limitation to life
satisfaction.
Consequently, the safety income system is very useful in helping recipients to achieve their

economic independence through its introduction, but there is some distance to meet their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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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론 

사회복지에 있어 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건은 ‘어

떻게’ 지원하느냐에 있다. 튼 리드먼(Milton

Friedman)[1]의 『Capitalism and Freedom』에서는

“가난의 완화”로 “가난의 제거”가 근본 복지의 원천이

아님을밝히고 있다[2]. 행 사회복지에 있어취약계층

지원을 한 기 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근로

의욕의상실이다. 여기서 튼 리드먼[1]이 제시한 음

소득세는특정 소득을 기 으로그 이상의소득에 해

서는 양(陽)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그 이하 소득에 해

서는 음(陰)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음의

소득세는 가구를 기본단 로 하는 행 복지제도와는

달리 개인을 기본단 로 시행하여 행 복지제도를 복

잡하게 만드는 원인 하나를 단순화시켜 특정 소득

이상에 해서는 행 소득 세제를 유지하는한편 특정

소득 이하에 해서는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를

들어 생계 여를 받고 있는 4인 가구에서 행기본 소

득 지원 제도의 7개 여 교육·의료·출산·장제 여

는 유지하고생계·주거·자활 여와 근로·자녀장려

신에 안심소득제를 탄력 으로 도입하면 된다[2]. 안심

소득제는 5,000만 원 미만 소득 가구에 소득이 낮을수

록 많이 지원되므로 소득격차 지표를 격하게 낮춘다

는데 그 을 맞추고 있다.

를 들어 2017년 기 근로 장려 으로 130만원을

받게되어처분 가능 소득이연 2,018만 원이 된다. 반면

에 안심소득제를 용하면 근로소득에 추가해서 1,245

만 원이 지 되어 그의 처분가능소득은 연 3,133만원이

된다. 이것은 최 임 을 시간당 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의 연 2,508만 원보다 훨씬 많다. 안심소득제가 시행

되면 최 임 을 가 르게 인상하지 않아도 소득 가

구를 효과 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3].

이같이 안심소득제는 행정비용을 약하고 산 수

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안심소득제는 기존의 소득

세를 부과·징수하는 국세청 자료와조직을 이용하기 때

문에 추가 인 행정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추가

으로필요한 산은 약 20조 원으로추정되고있지만

노동공 증 로 인한 국내총생산증가, 행정 복지

달 비용의 약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재 시행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는

국가가 국민모두 는일부에게 소득과 상 없이 일정

액을 지 하는 제도로서 기본소득제는 유럽 일부 국

가에서 실험 인 기본소득제와는 달리 기존의 복지제

도를 그 로 유지하면서 추가 으로 지 된다는데 안

심소득제와 차이가 있다[2].

안심소득제는 국의 정치가이자 경제학자인 리엣

리스 리엄스(Juliet Rhys–Williams)[4]가 고안하고

튼 리드먼(Milton Friedman)[1]이 자신의 서

『Capitalism and Freedom』에서 가난을 완화하는 방

안으로 제시한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에 근거

한 지원 방안이다. 여기서 안심소득제는 기본 으로 특

정 가구의 소득이 가구 규모를 감안하여 결정된 일정

수 이하일 경우 그 격차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정

책으로 안심소득제는 일정 수 의 가구 소득을 보장한

다는 의미에서 기본소득제와 유사하지만 가구의 소득

에 따라 지원 액이 달라진다는 에서 기본소득제와

차별된다.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의 공통 은 사회 약자를

한 지원제도이다[3]. 시장원리에 의해경제가 운 되

고 그 결과 모두 시장소득을 얻는다. 그러나 시장소득

의 결과는 모든 이에게 공평할 수는 없다. 이것은 제도

가 불공평하다기 보다는개인의 능력과 상황이모두 같

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 인 문제가 미미하

다고 하더라도 모두 동일한 소득을가지는 것이불가능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취약계층은 상당히 낮은 소

득으로 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에사회가 선택한 제

도나 개인의 신념과는 상 없이 가난한 사람들에 한

지원에 해서는 모두 동의하는 편이다.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가 일정 수 의 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유인

을 높인다는 목 은 동일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처럼 지원의 방법에

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차이는 가난한 사람에

한 지원의목 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제도를설계하는

사람의 목 이 다른 것에도 기인한다. 재 사회보장제

도가 비효율 이란 지 을 많이 받는다. 이는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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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용되는 산의 규모에 비해 소득불균등 개선 효

과가 미미하다는 데 있다. 특히 실제로 소득불균등을

개선하는정도가 크고 작음에 상 없이 재우리의 사

회 보장제도가 가지는 소득불균등 개선 효과가 크지 않

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

제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집 되도록 설

계하여 가시 인 소득불균등 개선 효과를 보여주는 사

회보장제도의 도입이 일환으로 안심소득제의 도입이

수혜자의 경제 자립과 생활에 미치는 향력을 악

하여 학제 , 실무 시사 을 제안하는데 본 연구의

목 을 갖는다.

Ⅱ. 론  경

1. 득격차  한 안심 득  

행 기 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근로의욕

의 상실이다. 생계 여를 받고 있는 4인 가구에서 군

가가 트타임으로 일해연 1200만 원을번다면 그만큼

생계 여가 어들므로 일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안심소득제는 생계 여가 지 않으면서 근로 의욕을

살려소득을 늘릴수 있는방법을 말한다. 이 제도는

행 제도의 7개 여 교육·의료·출산·장제 여는 유

지하고 생계·주거·자활 여와 근로·자녀장려 신에

다음과같은 안심소득제를도입한데기인한다[5]. 이 제

도의 목 은 안심소득제는 행 제도 보다 더 강한 근

로유인을 제공해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의 증 로 인해 국가의 지원액을 감소시키면

서 소득 가구의 처분가능 소득을 크게 늘리는 데 있

다. 안심소득제는 2018년 기 한국의지니계수가 0.295

로 35개 OECD 국가 에서 20 이고 소득 5분 배율

은 5.1로 17 이다.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각각 0.039

(13%)와 1.38(27%)씩 낮아져 0.256과 3.72가 되어, 지니

계수는 33 로 낮아지고 소득 5분 배율은 29 로 낮

아져 소득격차가 크게 완화된다[6].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근로소득에 추가해서 1,245

만 원이 지 되어 그의 처분가능 소득은 3,133만 원이

된다. 이것은 최 임 을 시간당 만원으로 인상할 경

우의 연 2,508만 원보다 훨씬 많다. 안심소득제가 시

행되면 최 임 을 가 르게 인상하지 않아도 소득

기구를 효과 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는 의미를 갖는다.

안심소득제는 한 행정비용을 약하고 산 수를

최소화한다. 안심소득제는 기존의 소득세를 부과·징수

하는 국세청 자료와 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 인

행정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의 기 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 을 종합 으로

고려하면근로유인보다근로역유인(work disincentive)

을 제공하여 노동공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 생계,

주거, 자활 여 근로·자녀장려 을 폐지하고 그

신에 의안심소득제를신설하면 강한 근로 유인을 제

공하게 되어 노동공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국민

경제에 도움을 다. 그러므로 안심소득제는 소득 가

구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의 근간이 된다.

국가가 모든 (4인) 가구당 2,000만원(국민 1인당 500

만원)을보장해주고 가구의 근로 는 사업소득의 60%

씩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안심소득제를 도입하게 되

면 소득 가구의 노동공 이 증거하고 가처분소득이

증 하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안심소득제와 복되는 다른 복지제도( : 생계, 주

거, 자활 여, 근로·자녀장려 , 차상 계층 지원 등)가

폐지되면서 그 여 수반되었던 행정비용이 약되

고 각종 수가 차단될 것이다. 더욱이 안심소득제는

강한 근로유인을 제공하여 지원 받는 가구의 노동공

을 증가시켜 국민경제에 기여할 뿐 아니라 노동소득을

증 시켜 국가의 지원액을 감소시킨다는 에서 사회

보장제도의보완을 해이의 활성화축구와 동시 안심

소득제도의 핵심지원요인인 사회보험으로서의 실업

여, 국민연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과 사회부조요

인으로 기 연 , 생계 여, 근로자녀장려 을 고유 변

수로 반 하여 측정에 사용하고자 한다.

2. 득보  책과 경  립 

경제 자립은 개인이 경제 주체로서 독립된 생활

을 하기 해 필요한 직 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사회의 생산력을 유지시키기 해 능동 으로 처해

나가는 역할을 통해 빈곤 이상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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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경제 자립과 련한 연구를 볼 때, 자아와

련된 변수로 교육수 이높을수록, 소득이 클수록 변화

에 능동 으로 잘 처하고 그 범 와 양은 커진다. 이

는 사회경제학 수 이 높을수록 경제 자립률이 높

아 더 높은 삶의 질과 직업 성공을 리게 되고 이와

반 일 경우 취업탐색의 기회가 어 경제 으로도 어

려움을 느끼게 된다.

곽윤 과 정문자[7]는 경제 자립이 심리 자기효

능감에미치는 향연구에서 경제 자립도가 높은 사

람이 환경에 한 통제감, 정 인 계, 자기효능

감, 삶의 목 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 다.

이는 경제 자립과 자아탄력성과의 연구에서 자아

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이나 상황 사건에 해 항

할 수 있는 내 능력을 키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에서 융통성 있게 처하는 능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음을 주장해 련성을 뒷받침 한다. 즉 노동참여가

극 일수록 인 계가 좋으며 낙 성이나 활력성과

도 연 을 가짐을 의미한다.

한편 복지 에서 노인의 경제 자립을 뒷받침해

주는 선행변수로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 , 소득

수 , 가구원수등이 표 으로 제시돼왔다. 이 먼

성별의경우에는, 그에따른 차이도다양하게 나타난다.

Nickerson[8] 등은 종단 연구를 통해 남녀 간의 경제

활동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만 가족 월수입이 증

가하면남녀 간의차이가 어들어 수입이최고인 집단

에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 다.

Helliwell[9]은 교육수 에서도 일반 으로 잘 교육받

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소득이 높지만, 높은 주 안

녕에 이르게 하는 것은 교육 자체가 아니라, 교육으로

부터 생되는 노동시장 참여, 건강, 인식된 신뢰, 높은

수입임을 제시하 다. Park[10] 등은 교육을 받은 사람

에 의해유의하게낮은 수를보 다고 하여 교육수

한 주요변수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Edwards[11]는 질병 유무는 직 으로 향을 미치

는 요인이라 하 으며, 이들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소

득 수 이 높다고 하 다.

이상의 선행변수를볼 때 경제 자립에 한 변수가

사용목 에 따라 상이하나,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경제

자립에 한 범주로앞에서 검토된 내용을바탕으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요인을 반 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3. 득보  책과 생 만 도

생활만족도는 물질 이든 정신 이든 인생목표나 욕

구의 달성에 한 개인의 주 인 평가를 의미한다.

한형수[12], Sousa와 Lyubomirsky[13]은 생활만족도

를 자신의 삶의 환경에 해 만족하거나, 는 수용하

는 것이며, 이것은 인간의 체 삶을 한 필요와 욕구

의 충만을 의미한다고 하 다. 김희경[14]는 성공 삶

에 한 연구에서 생활만족도가 삶의질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Rowe와 Kahn[15]은 생산 활동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정 인 향을 미치는 심리 인 변수로 생활

만족도를 지 하 다. Moody[16]는 성공 인 삶의 질

의 심 주제를 생활 만족도로 보았으며, 김동주와 고

민석[17]은 경제활동의 기 으로 생활만족도를 제시하

다. Chou와 Chi[18], Crosnoe와 Elder[19]는생활만족

도를 성공 인 삶의 질을 악하기 한 하나의요인으

로 보았으며[20], 생활만족도의 구성요소에 있어

Diener[21]은 정서 평가로서의 정 정서와 부 정

서의 경험빈도를 구성요소로 제시하 다. 한 국내연

구에서 이선혜와 이정섭[22]은 개별성, 치지각, 지향

성, 충족성, 생기, 순리성, 이경욱과 허소 [23]은 생활

의 주요 차원에 따라 신체 건강, 심리 안녕, 경제

안녕, 사회 계, 사회활동, 주거, 사회 환경으로 7가

지 차원을 생활만족과 계하는 요소로 제시하 다.

이 듯 생활만족도는 다차원 인 입장에서 근되고

있으며 체 으로 볼 때 생활만족도는 개인에게 행복

을 부여하여 정 인심리상태를 표 할 수 있는 주

인 안녕감, 는 질 인 삶의 만족감이라 할 수 있는

주 안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생활만족도를 재의 삶에

한 만족으로 해석한 Diener[21]의 연구를 근거로 경제

활동을 목표성취 일치감으로, 생활만족에 한 정

인 마인드를자아감으로해서 삶에 한 만족과건강상

태를 반 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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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증  한 연

1. 연  계

1.1 연

기존 선행연구를 볼 때 사회 약자의 사회보장제도

와 련된 변수 사회보험은 실업 여, 국민연 , 요

양보호, 건강보험 등이 주로 사용된다[24]. 그리고 사회

부조에서는 기 연 , 생계 여, 근로자녀장려 이

상이다. 이들변수에 따라 변양규[6]가 제안한안심소득

변수로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가 경제 자립과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이 주요변수로 사용되고 있음

에 따라 이들 변수를 모형에 반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연구 모형은 한국복지패 [25]에서 동

지표에 한 조사가정기 으로수행되고 있어 본 연구

에서 이를 기 척도로 패 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를 이용하여 독립변수로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를 반 하고, 종속변수로는 경제 자립과 생활만족도

를 반 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그림 1.  틀

1.2 가

본 가설검정을 한 변수로 사회보장변수로 사회보

험과 사회부조를 상으로 한 안심소득제는 사회 약

자를 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로 박기성, 변양규[3]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가 주요변수임을 제시하고 사회보

험의 실업 여, 국민연 , 요양보호, 건강보험을 주

상으로삼고 사회부조로기 연 , 생계 여, 근로 장려

을 제시하 다. 그리고 경제 자립 련 변수는

Nickerson[8] 등은 종단 연구를 통해 남녀 간의 경제

활동에가족 월수입이 증가하면남녀 간의차이가 있음

을 밝히고 경제활동여부와 근로능력에 따라 수입에 차

이가 있다고 하 다. Helliwell[9]은 교육수 에 있어 일

반 으로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소득이 높지

만, 높은 주 안녕에 이르게 하는 것은 교육 자체가

아니라, 교육으로부터 생되는 노동시장 참여, 건강,

인식된신뢰, 높은 수입임을 제시하여 생활만족요인

한 차이가있음을 밝혔다. 한 Park[10] 등은 교육수

에 따라 경제 소득 차이가 나타나고 이로 인한 생활

만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이 듯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안심소득제가 경제 자

립과 생활만족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한 의 선행연구

가 Diener[21]의 연구를 근거로 연구모형에 근거한

연구 검정할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가설1: 안심소득제의 사회보험은 경제 자립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안심소득제의 사회부조는 경제 자립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안심소득제의 경제 자립은생활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안심소득제의 사회보험은 생활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안심소득제의 사회부조는 생활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 료  연  상

2.1 료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한국복지패 >[26]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에 한 소득보장제도의 효과에 해 분

석한다. <한국복지패 >[25] 자료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 자료가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수 실태에 해 비교

상세히 보고하고 있고, 어떤 개인이나 가구가 잠재

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정

보를 비교 풍부히 제공하고 있기때문이며 가장 최근

연도 배포자료인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한다.

2.2 연  상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15년 한국복지패 (Korea

Welfare Panel Study)[25]에서 제공한 10차 자료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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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다. 한국복지패 [25] 자료는 서울을 비롯한 7개

역시와 제주도를 비롯한 9개도의 가구를 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국 인 표성을 가진 자료로 표본

상은 성인 가구주 650명을 상으로 하 다.

3. 측 변수  과 

3.1 측 변수  

○ 안심소득 : 안심소득제는 박기성, 변양규[3]가 제

안한 사회보험으로서의 실업 여, 국민연 , 장기

요양보호 , 건강보험과 사회부조로서 기 연 ,

생계 여, 근로자녀장려 으로 구성하 다.

○ 경제 자립과 생활만족도 : 경제 자립변수는

곽윤 , 정문자[7]가 사용한 근로능력, 경제활동

만족, 근로소득과 생활만족도는 경제활동, 생활만

족, 건강상태 만족으로 사용하고 측정은 5 리커

트 척도로 구성하 다.

○통제변수 :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 변수와 장애

련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 다. 인구사회학

변수 성별은 남성을 기 집단으로, 종교는

있음과 없음을 기 집단으로, 혼인상태는 이혼, 사

별, 별거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기 집단

으로 더미변수(Dummy Variable)화 하 다.

3.2 

본 연구에는 다양한 구성개념들을 측정하기 하여

기존문헌을 통해 검증된 측정항목들을 사용하 다.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23.0 버 통계 로그램을 이

용하여 진행하 다. 신뢰도를 검정하기 하여 내 일

성에 한 신뢰성을 측정하는 크론바하 알 계수의

값을계산하 으며, 가설검정을 하여, 구조방정식 모

형을 이용한 확인 요인분석을실시한 후각 요인들의

인과 계를 규명하기 해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Ⅳ. 연  결과 

1. 통계학  특  

1.1  통계  특  빈도 

변수 변수명 변수측정 방법

독립
변수

사
보험

실업
여

1=매우 만 , 2= 만 , 3=보통, 4=만 , 
5=매우 만

민
연

1=매우 만 , 2= 만 , 3=보통, 4=만 , 
5=매우 만

표 1. 변수    측

양
보

1=매우 만 , 2= 만 , 3=보통, 4=만 , 
5=매우 만

건강
보험

1=매우 만 , 2= 만 , 3=보통, 4=만 , 
5=매우 만

사

초
연

1=매우 만 , 2= 만 , 3=보통, 4=만 , 
5=매우 만

생계

여

1=매우 만 , 2= 만 , 3=보통, 4=만 , 

5=매우 만

근로

녀 
려

1=매우 만 , 2= 만 , 3=보통, 4=만 , 
5=매우 만

매개
변수

경  

립

근로
능력

1=매우 만 , 2= 만 , 3=보통, 4=만 , 
5=매우 만

경
동

1=매우 만 , 2= 만 , 3=보통, 4=만 , 

5=매우 만

근로
득

1=매우 만 , 2= 만 , 3=보통, 4=만 , 
5=매우 만

변수
생
만

경
동만

1=매우 만 , 2= 만 , 3=보통, 4=만 , 
5=매우 만

생
만

1=매우 만 , 2= 만 , 3=보통, 4=만 , 
5=매우 만

건강상
태만

1=매우 만 , 2= 만 , 3=보통, 4=만 , 
5=매우 만

통
변수

사
학

별
1문항 
재코

0=남 , 1=여  

1문항 
재코

0=없 , 1=  

상태
1문항 
재코  

0= 우  없 , 1= 우  
3= , 4=사별, 5=별거

학력

0=초등  하 1=중학  하 
2=고등학  하 
3= 문  하 4= 학  

하5= 학원  상

수
여

0=미수 , 1=수

수
1= <200 2= 200<,<300 3= 300<,<400
4= 400<,<500 5= 500>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퍼센트

별
남 248 42.7 42.7 42.7

여 333 57.3 57.3 100.0

없 166 28.6 43.6 43.6

215 37.0 56.4 100.0

상태

우  없 316 54.4 54.4 54.4

우  109 18.8 18.8 73.1

78 13.4 13.4 86.6

표 2.  통계  특  빈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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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248명(42.7%), 여성 333명(57.3%)로 여성이 좀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종료는 166명이 없음으로 응답하

고, 있음은 215명(37%)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로는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가 316명(54.4%)

로 과반수를나타냈고, 배우자 없음은 109명(18.8%), 이

혼은 78명(13.4%), 사별 58명(10%), 별거 20명(3.4%)순

으로 나타났다. 수 여부는 미수 198명(34.1%), 수

274명(47.2%)로 나타났다.

월소득은 200만원 미만 51명(8.8%), 200만 원이상～

300만원 미만 9명(1.5%), 300만 원 이상～400만원 미만

20명(3.4%), 400만 원 이상～500만원 미만 22명(21.7%),

500만 원 이상 11명(1.9%)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등학교졸업 이하가 221명(38%), 학

교 졸업 이하 154명(26.5%), 고등학교 졸업이하 82명

(14.1%), 문 졸업이하 49명(8.4%), 학교졸업이하

27명(4.6%), 학원 졸업이상 48명(8.3%)로 나타났다.

1.2 신뢰도 

구분 항목 Cronbach의 알

사 3 0.648

사 보험 4 0.675

경  립 3 0.808

생 만 3 0.651

표 3. 신뢰도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구성개념은 사회부조, 사회보험, 경

제 자립, 생활만족등 총 4개로 구성되어있다. 사회보

험의 경우 실업 여, 국민연 , 장기요양보호 , 건강보

험으로 구성되어있고, 사회부조는 기 연 , 생계 여,

근로자녀장려 으로 구성되어있다. 경제 자립은 근

로능력, 경제활동, 근로소득으로 구성되어있고 생활만

족은 건강상태만족, 경제생활만족, 생활 반 만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척도의신뢰도를분석한결과사회부조의Cronbach‘s

Alpha값 0.648로 허용기 치인 0.6이상을 확보하여 최

소한의 신뢰도 값을 확보하 다.

사회보험은 Cronbach‘s Alpha값 0.675, 경제 자립

은 Cronbach‘s Alpha값 0.808, 생활만족은 Cronbach‘s

Alpha값 0.651로 각 척도가 만족할만한 신뢰도가 확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 타당도 

측정도구가연구하고자하는개념을 얼마나 제 로측

정하 는지 검정하는 방법으로 타당성 검증을 해서

AMOS 16.0을 사용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진행하 다.

집 타당성이 있기 해서는 표 화 요인부하량 최

소 0.5이상이 되어야 하고 C.R은 1.965 이상이어야 한

다. 평균분산추출값(=AVE)은 0.5이상, 개념신뢰도의

경우 0.7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3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 는데

변수들의 집 타당성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사회보험의 측정지표들의 요인부하

량은 모두 0.5이상으로 나타났고, C.R도 1.965 이상을

만족하 으며, 개념신뢰도 0.82, 평균분산추출값 0.537

로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사회부조는 각 측정지표들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0.5이상, C.R도 1.965 이상을 만족하

고, 개념신뢰도 0.709로 나타나 타당성을 확보하 지

만 평균분산추출값이 0.454로다소 낮게나왔다. 그러나

신뢰도와 요인부하량등이 기 치 이상이고 기 연 을

요변수로 단하여 그 로 분석에 사용하 다.

경제 자립의 측정지표들의 요인부하량이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났고, C.R도 1.965 이상을 만족하 으며,

개념신뢰도 0.755, 평균분산추출값 0.509로 타당성이 확

보되었다.

사별 58 10.0 10.0 96.6

별거 20 3.4 3.4 100.0

학력

초등  하 221 38.0 38.0 38.0

중학  하 154 26.5 26.5 64.5

고등학  하 82 14.1 14.1 78.7

문  하 49 8.4 8.4 87.1

학  하 27 4.6 4.6 91.7

학원  상 48 8.3 8.3 100.0

수
여

미수 198 34.1 41.9 41.9

수 274 47.2 58.1 100.0

수

<200 51 8.8 45.1 45.1

200<=,<300 9 1.5 8.0 53.1

300<=,<400 20 3.4 17.7 70.8

400<=,<500 22 3.8 19.5 90.3

500=> 11 1.9 9.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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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만족의 측정지표도 요인부하량이 모두 0.5이상

으로 나타났고, C.R도 1.965 이상을 만족하 으며, 개념

신뢰도 0.773, 평균분산추출값 0.537로 타당성이 확보되

어 분석에 사용하 다.

구성개념 측정지표
요인
부하량

C.R
개념
신뢰도

AVE

사 보험

실업 여 0.822 16.394

0.8200 0.536

민연 0.785 16.088

건강보험 0.567 12.178

양
보

0.708 -

사

초연 0.502 9.855

0.7096 0.454
생계 여 0.675 12.702

근로 녀
려

0.683 -

경
립

근로능력 0.578 8.514

0.7554 0.508경 동 0.588 8.534

근로 득 0.691 -

생
만 도

건강상태 0.721 13.331

0.7730 0.537경 동 0.5 10.06

생 0.682 -

표 4. 집중타당   결과

그림 2.  

2. 가 검

2.1 연

연구모델의 모델 합도 지수는 Chi-square =

211.795, (df= 59), p=0.000, GFI=0.945, AGFI=0.916,

NFI=0.897, CFI=0.923 RMR=0.036,로 나타났다. GFI,

AGFI, NFI, CFI는 0.9 이상, RMR은 0.05 이하면 합

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구조방정식의 모형은 검증

되었으며, 경로계수의 합도도검증되었음을알수있다.

모델 합도 GFI AGFI CFI NFI RMR

합도지수 0.945 0.916 0.923 0.907 0.036

사용수준 양 양 양 양 양

표 5. 연  합도

2.2 가 검

경로
표 화
계수

비표
화계수

Estimate S.E. C.R. P
가설채
택여부

경
립

<
사
보험

-0.12 -0.09 -0.086 0.039-2.205 0.027 채택

경
립

<
사

-0.29 -0.3 -0.3010.068-4.443 *** 채택

생
만 도

<
경

립
0.1 0.01 0.011 0.062 0.173 0.863 각

생
만 도

<
사
보험

0.08 0.06 0.06 0.035 1.686 0.092 각

생
만 도

<
사

0.92 1.02 1.022 0.09 11.29 *** 채택

표 6. 최  경로계수 결과

가설1의 ‘안심소득제의사회보험은 경제 자립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의 연구가설은 경로계수는

–0.012 (C.R.= -2.205, P<0.05)로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가설2의 ‘안심소득제의사회부조는 경제 자립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의 연구가설은 경로계수는

–0.29 (C.R.=-4.443, P<0.05)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가설3의 안심소득제의 경제 자립은 생활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의 연구가설은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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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1 (C.R.=0.173, P<0.05)로 유의한 향을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가설4의 안심소득제의 사회보험은 생활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의 연구가설은 경로계수는

(C.R.=1.686, P<0.05)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가설5의 안심소득제의 사회부조는 생활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의 연구가설은 경로계수는

(C.R.=11.29, P<0.05)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3. 논

이상의 연구 결과 안심소득제로서의 사회보험과 사

회부조는 경제 자립에 유의 인 향을 미쳐 채택되

었으며, 경제 자립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력은 기

각되었다. 안심소득제의 사회부조가 생활만족에 미치

는 향력에서는 정 으로 채택되어 차이를 보 다.

이 같은 결과는 안심소득을 한 지원으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가 경제 자립에 정 인 도움이 됨을 의미

하고 생활만족에는 사회부조만 채택되어 실업 여, 국

민연 , 장기요양 보조 , 건강보험이 실질 인 경제

자립에 도움이 됨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보험으로 실업 여나 국민연

, 장기요양보호 , 건강보험 이 기각된 것은 사회보

장제도로서의 기 생활 수 자를 주 수혜 상으로 한

다는 을 고려할 때 사회보험요인의 부분이 었을

때 안정 인직장이나사업소득을 통해 유지될수 있는

기반을 제로 충분히일정기간 납부가 되었을때 보장

되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부조는 사회 약자가 가질

수 없는 납입조건으로한계를 가짐과동시 이들에게 최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서 최소한의 경제 유지에

을 맞추고있는 에서 본 제도의유용성을뒷받침해

학제 , 실무 시사 을갖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Ⅴ. 결 론

체 으로 안심소득제는 근로 장려 과 자녀장려

을 결합하면서 수혜자에게 실질 인 임 의 댓값을

높이는 안심소득제가 될 수 있음을 실증해주었는데 이

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안심소득제에 의해 국가는 모든

(4인) 가구에 어도 연, 20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므로

소득이 없는 가구도 국가가 보조 으로 연 2,000

만원을 지원하게 되므로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생

계 여가 상쇄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소득의 60%만큼씩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게 되므로 그러므로 근로 장려

그림 3. 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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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강하게 근로할 유인을제공한다는 에서 실질

보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기 생

활보장제도와 근로 장려 이 시행되는 재보다 노동

공 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게 됨으로 강한 근로유

인이 제공되어 노동공 노동소득이 증가한다는 측

면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가짐을 직시한다.

이같이 안심소득제의 도입은 최 임 이 가 르게

인상하지 않아도 소득 가구를 효과 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에서 매력 이다. 더욱이 최 임

의 고용감소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신 노동

공 증가 효과를기 할 수 있게 되므로안심소득제를

도입하면 최 임 은 물가상승률 수 만 인상하는 것

이 바람직한 제도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

안 기 생활보장제도의 운 에 있어 다수 지원을 받

으면 일을 하지 않거나 게 하는 노동공 감소 효과

가 있어 왔다[2][3][5][6]. 그리고 모든 가구(국민)에게

일정 액을 지원하면 소득5분 배율이나 지니계수 등

소득격차 지표를 낮추는 효과가 없다는 지 을 받아왔

다[5]. 그러나 안심소득제는 국가가 소득이 없는

가구에게도 일정액을 지 하고 근로나 사업소득이 조

이라도 있는 가구에게는 그 소득에 반비례해서 추가

인 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안심소득제와 복되는 다

른 복지와의 복성은 낮다는 에서 경제 유용성을

갖는다. 따라서 안심소득제는 행 제도보다 더 강한

근로유인을 제공해국민 경제 향상에 기여할뿐만 아니

라 근로소득의 증 로 인해 국가의 지원액을 감소시키

면서 소득 가구의처분가능 소득을 크게늘리는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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